
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5. 12. 23.>

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(제4조제1항 관련)

구분 지정기준

조직
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등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구현을

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

인력

1인 창조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. 이 경

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
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.

1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

호사,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 또는 「변리사법」에 따른 변

리사

2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경영

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

3. 경영학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시설

1인 창조기업의 작업 공간 및 회의장 제공 등 업무지원을 하기 위하

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조건을 모두 갖출 것

1.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, 창업 등의 상담을 위한 별도

의 상담실과 사무실을 갖출 것

2. 10명 이상의 1인 창조기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작업공간

을 갖출 것

3. 1인 창조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장을 갖출 것


